
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9] <개정 2022. 4. 22.>

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(제31조제4항 관련)

1.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
  가.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
  나. 완성 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
   (1)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
   (2)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(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

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)에 이르렀을 때
   (3)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
  다.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
  라.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
  마.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
  바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2.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
  가.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
  나.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,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,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

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
  다.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. 다만, 지하

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.
  라.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
  마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3.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
  가.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
  나.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,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,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

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
  다.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. 다만, 지하

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.
  라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4.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
  가.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
  나.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,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,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

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
  다.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. 다만, 지하

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.



  라.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
  마.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
  바.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
  사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5.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6.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
  가.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(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)
  나. 블레이드,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
  다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7. 발전소의 보일러, 터빈, 압력용기, 배관,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

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
  가.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
  나.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
  다.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
8.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(공동구ㆍ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)에 

관한 공사
  가.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
  나.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

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
  다. 물밑선로의 설치가 완료된 때
  라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9.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
  가.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
  나.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

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
  다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10.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
  가.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

할 때
  나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11.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
  가.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

료된 때
  나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12. 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



  가.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
  나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
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

공사가 완료된 때


